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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

<갈등
없음>

- 통신 3사에 캐시서버(GGC)를 설치한 후 캐시서버의 설치 운영 비용을 누가
지불했고 현재 운영비는 어느 쪽이 지불하는지 알 수 없으나 추가적인 ‘연
결에 관한 대가’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이번 넷플릭스 판결에 의한다면 ‘연결에 관한 대가’를 지급할 채무에서 대
가 지급의 방법은 반드시 금전 지급일 필요는 없으며, 콘텐츠의 독점적 제
공, 캐시서버 설치를 통한 트래픽 경감 등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
하였으므로

- 구글과 국내 통신3사는 캐시서버 설치를 ‘연결에 대한 대가’로 협약한 것으
로 추측할 수 있을 뿐. 캐시서버 운영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는 불문.

페이스
북

- 통신3사 중 하나의 ISP(KT)에만 캐시서버를 설치한 결과 캐시서버를 설치한
통신사가 오히려 다른 통신사에게 상호접속료를 부담해야하는 사태가 발생

-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법규인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것임.

- 페이스북은 구글처럼 캐시서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‘연결에 관
한 대가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

넷플릭
스

(사실관계)
-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와 인터넷 접속계약을 체결



-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도쿄와 홍콩에 있
는 캐시서버에 가져다 둠
- SK브로드밴드는 초기에는 미국의 ISP와 상호접속하여 넷플릭스와 접속하였
으나, 이후에는 도쿄·홍콩의 캐시서버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가져와 SK브
로드밴드 이용자에게 제공
(분쟁경과)
- (Lgu+, KT)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캐시서버를 국내에 설치(별도 협약)하여
별도의 분쟁은 없음
- (SKB)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‘접속’하고 있거나, 적어도 ‘연결’이라는 유상
(有償)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‘연결에 관한 대가’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
고 판결(1심), 항소심 진행중










